
소규모펀드 공시 (기준일 : 2020.03.31)

펀드코드 펀드명 설정일 설정액(원)

A1001 종신 채권형(VL) 2004-05-25 4,092,477,263

A3002 유로인덱스(Index VA) 2008-09-01 1,045,974,682

A3003 재팬인덱스(Index VA) 2009-10-12 1,951,826,954

A3004 브릭스인덱스(Index VA) 2008-08-12 1,071,611,079

A3005 차이나인덱스(Index VA) 2008-08-26 1,118,861,191

A3006 코리아인덱스(Index VA) 2008-08-12 285,402,173

A5003 코-원자재인덱스형(PBVA) 2010-04-30 3,429,969,775

B1001 채권형(연금) 2004-05-25 2,462,350,852

C1004 혼합간접형(유니버셜) 2005-06-20 708,692,676

C2001 2형 채권형(VUL) 2004-10-04 331,947,827

C2002 2형 혼합형(VUL) 2004-10-04 1,814,243,883

C3002 3형 혼합형(VUL) 2004-12-14 4,076,027

C7001 BRICs주식형 2008-07-21 1,827,932,824

C7002 Ko-BRICs주식형 2008-07-21 692,560,816

C7003 Index혼합형 2008-07-21 906,073,294

C7005 단기국공채재간접형 2016-05-04 1,901,728,142

C7007 글로벌다이나믹채권재간접형 2016-05-13 3,014,002,068

C7008 고배당포커스30채권혼합재간접형 2016-05-09 897,937,589

C7009 네비게이터주식재간접형 2016-05-09 3,729,780,226

C8004 중소형BEST주식FOFS 2015-04-17 1,937,025,964

C8005 글로벌배당인컴주식FOFS 2015-04-17 3,945,736,404

C8006 인컴앤그로스FOFS 2015-04-24 1,671,575,837

C8007 유럽배당주식재간접형 2016-02-11 1,259,921,039

C9001 TR 글로벌채권 FOFS(달러형) 2013-05-09 273,273,505

C9002 EM 채권 FOFS(달러형) 2013-05-09 148,664,568

C9003 글로벌주식 FOFS(달러형) 2013-07-19 443,551,433

C9004 글로벌인컴FOFS(달러형) 2013-07-17 264,587,933

C9005 글로벌배당인컴주식FOFS(달러형) 2015-05-26 256,989,224

C9006 인컴앤그로스FOFS(달러형) 2015-06-08 59,660,126

C9007 차이나포커스재간접형(달러형) 2015-05-26 127,740,402

C9008 인디아포커스재간접형(달러형) 2015-05-26 8,448,637

E1001 종신 채권형(VL)통합 2007-03-20 1,948,318,347

F1001 팀챌린지자산배분A형(IBK자산운용) 2015-08-03 3,503,138,568

F1002 팀챌린지자산배분B형(삼성자산운용) 2015-08-03 3,045,513,852

F1004 팀챌린지자산배분D형(키움자산운용) 2015-08-03 2,474,584,165

F1006 팀챌린지자산배분F형(한화자산운용) 2015-08-03 1,790,123,626

G1004 스마트롱숏재간접형 2018-01-25 144,361,313

G1005 유럽주식재간접형 2017-09-11 1,835,316,624

G2002 글로벌리치투게더주식재간접형 2018-11-02 4,578,826,346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,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소규모펀드 수시공시

소규모 공시 대상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적용 펀드로 사모펀드가 아닌 펀드로서 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

모집할 수 있는 펀드이며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펀드 또는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

계속하여 원본액 50억 미만인 펀드(1개월 공시)입니다.

※ 해당 소규모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

   집합투자업자에 의해 해지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


